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36,045,486 70,081,365

일반회계 2,040,379,878 61,211,396

특별회계 295,665,608 8,869,968

공기업특별회계 225,495,940 6,764,87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213,645 3,306,40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5,282,295 3,458,469

기타특별회계 70,169,668 2,105,090

교통사업 특별회계 19,931,171 597,93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63,560 52,907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314,836 99,445

대지보상 특별회계 1,576,000 47,280

기반시설 특별회계 104 3

수질개선 특별회계 13,362,134 400,864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0,155,003 304,650

균형발전특별회계 20,066,860 602,0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553,72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7,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